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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With the recent spread of 'social distance keeping' with the Corona 19 pandemic, 'untouch' 
consumption' has become commonplace, and 'untouch society'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According to a consumer perception survey of undactored services, post-corona 19 non-face-to-fa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1.6 times more than before Corona 19, and 24.7 percent of 
telemedicine-related industries need to be intensively fostered. We are currently restricted from general 
face-to-face care due to the Corona 19 Pandemics situation and ne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at a comprehensive level. However, legal prote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needed in promoting telemedicine. Due to the nature of telemedicine, a system with 
the highest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to prevent loss, theft, leakage, tampering, or dam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will need to be introduced and established, and the medical law needs to 
specify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unlike face-to-face care,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current medical law, telemedicine does not fully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outcome 
of the treatment, as it excludes methods of treatment such as promotion, diagnosis and other diagnosis. 
Legal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misdiagnosis due to problems with telemedicine devices and 
communication problems, medical personnel between medical personnel at large local hospitals and small 
hospitals, quality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and privacy laws for patients, and government efforts 
through appropriate social consultations are neede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emporarily pushing for 
telemedicine, but legal issue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mputation issues, as 
well as problems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need to be discussed and discussed. After 
these problems are settled, telemedicine needs to be further activated so that it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face-to-face care for patients in the current Corona19 paradigm, and the effective 
system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telemedicine through phased legislatio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medical technolog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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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이를 예방을 위하

여 ‘사회적 거리 두기’시행과 계속적인 비대면 

사회, 즉 일명‘언택트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즉 모든 문화 공유의 형태와 소비의 형태가 비대

면 소비 형태로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서 배달앱

을 통한 소매와 유통 뿐 아니라, 원격의료, 원격학

습, 원격근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

사 결과, 포스트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비중은 코

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원격의료(24.7%) 관련 산업의 중점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결과가 예측이 되었다. 기존에 연구에 따

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

요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기술개

발과 제도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 

하였다.[22] 원격의료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

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앓

고 있는 빈도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러한 증가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용 

지출 증가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다.[1,2,15,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 진료

의 현재 의료법을 분석하고 원격의료의 시행에 생

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의료인과 환자의 측면

에서 분석하고 각 나라의 원격의료를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원격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규정은 하기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의료 법적으로는  원료인과 환자 간의 원

격의료 진료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3]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지 않

는 동안에 세계의 원격의료는 다양하게 발전 변화

되어 왔다. 1990년대의 초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한 

미국은 원격의료 산업분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

고 JAMA 논문에는 미국의 원격진료 횟수가 상당히 

많이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 

표 1.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형별 규제 여부
Table 1. Whether telemedicine services are regulated by type

                    자료: 보건복지부(2013) 재구성 [3]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진료는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의료 경쟁

력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격의료 관련 분야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인 

간의 입장과 환자의 보호 차원원 법적인 문제 그

리고 이를 둘러싼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

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아직은 

전체적으로 원격의료 진료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

는 법적인 환경이나 안정적인 시스템이 완성된 상

태는 아니지만 지금의 특별한 코로나19 로 인하여 

치료의 사각지대인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우울증의 환자들이 

더욱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5]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는 원격의료를 대상을 만성질환과 

거동이 불편한 한시적인 기준으로 연구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펜더믹의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보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대면진료에 보

완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준에

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여 법적인 실효

성을 분석하고 각 나라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보완 방법을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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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의료의 개념

2.1 원격의료의 개념 및 유형

원격 의료(Telemedicine)의 개념상의 의미는  원

거리에서 임상 헬스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원거리 

통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말한

다. 특히 환자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접근이 힘들

고 이동경로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원격 시스

템을 이용하며 중환자 관리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

을 구하는데도 사용이 된다.[6] 

최근에는 원격의료의 형태로는 대형병원 내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 

정보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의 시스템을 구축

하여[7] 환자의 치료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

하는 원격자문 형태이면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영상의학 진료기록의 전송과 자문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원격자문’

형태가 있다.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혈압, 

심전도, 혈당의 검사측정을 통하여 정보전달 기기

를 이용하여 의료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기

관은 해당 환자의 정보를 보고 상태를 체크하는 

형태의 ‘원격 모니터링’, 의사와 환자 간에 원거

리에 있는 상황에서 정보 전달을 통해 환자의 상

태를 살피고 병명을 판단하는 ‘원격 진찰 및 진

단’, 원격의료를 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질환

을 판단하여 약물투여를 위한 처방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격처방’, 이라하며 원격지 의료인에 의해 

환자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와 같이 환자의 신

체에 가해지는 낮은 단계의 의료형태를 의미하는 

‘원격처치’ 또는 수술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

수술’ 등이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태이

다.[7]   

앞선 <표 1> 과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 34

조 제1항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제한을 

두고 있고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을 인정할 뿐 의

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원

격의료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합법화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T 

강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국의 바빌론헬스와 

같은 운영 가능한 완성된 원격의료 모바일 서비스

가 존재하지 않는다.[16] 물론 원격의료가 일부에서

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는데 환자 정보가 빅

데이터화 되게 되면, 의료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17] 오진에 대한 책임을 누

구에게 전가해야 하는가?  라는 분쟁도 얘기되어지

고 있다.[18] 물론 기존에도  2013. 10. 정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였고[19] 두 차례의 시

범사업을 통해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원격모니터

링, 원격진료 등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실

시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 및 임상적 

유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인 원격의료의 도입 및 활성화

를 꾀하고 있다.[20]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충분히 좋은 인터넷 환경을 구축되

어 있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원격의료에 접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환자와 의사간의 비대면 상

태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원

격의료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행 법 

상 의료인과 환자간의 비대면 상태에서의 원격의

료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8] 그래서 아직 현

행법과 제도 하에서는 원격의료 진료가 아직 시행

되기 힘든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와 원격의료 진료에 오류로 인한 과실의 책임

의 산정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존재한다.[21]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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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와 원격의료

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2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

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 의사"라 한

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

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건의료법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의료법’ 제34조가 유일하며, 본 조 제1

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

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

다. 위 조문에 따르면 원격으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의

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조산사도 포함되지만, 원

격자문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

사 및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2항에서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을 요

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29

조에서는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화상을 전송·수신

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시 해당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원격의료서비스를 시행할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3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시한 원격의료 시 해당시설과 장비의 

구성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

과 금지를 두었고 부득이한 경우 원격진료를 시행 

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원격의료의 책임소재와 관

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원격지

에서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

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서는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환자에게 직

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

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에서 환자를 대면

한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으로 현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위험을 감수하면

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존재한다. 

한편 원격진료실의 설치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

한 규정이 없는데,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의

원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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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편익

환자

•교통비 절감                   
•후송비 절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감소       
•진료비 절감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생산성 증대(근로시간 연장 등)

하여야 하고, 병원 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33조), 의

료시설 및 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또한 같은 절

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진료실의 

설치 절차 또한 이를 의료기관의 변경 허가 및 신

고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구체적인 원

격진료실의 설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많

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2.3 환자-의료인 원격 의료 도입의 

필요성

가.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법 상에서 명시하시는 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료 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의 의료사각을 해

소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

히 직접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농·어

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효과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다.[10] 이러한 지역적으로 시간

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규정하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복 처방되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

반복처방이란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처방이 이루어지고 특히 혈관질환의 종류인 고지

혈증,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와 같은 특정한 질

환을 가진 환자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 삶

을 마감할 때까지 비슷한 성분의 약을 계속 먹어

야 하고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혈관질환

에 대하여 초기에 진단 받은 부분에서 특별히 문

제가 될 소지가 없는 만성 환자들에게 원격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

상이 될 수 있다.[10]

다. 정신적 심리요법의 치료에 적합

최근에 언택트 시대에 더욱 더 늘어나는 우울증

을 비롯한 정신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외부에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환자들에게 

사이버로 의료 행위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인

터넷상의 사이버 의료행위는 정신적 심리요법의 

치료에서 부각되는데 그것이 언어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는 상담이고, 특히 대인기피증세의 환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의사와 대면할 필요 없이 인터넷

을 통하여 정신적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어 병원 

방문의 망설임 없이 진료행위로의 접근이 가능하

다.[10]

라. 원격의료의 사회적 편익

 지금은 일반적인 원할한 대면 상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으로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상담, 건강관리서비

스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므로, 일단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코로나19의 예방과 편익

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공급자에게도 높은 

경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11] <표 2>는 

원격의료의 직·간접적인 편익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2]

표 2. 원격의료의 사회적 편익[12]
Table 2. Social benefits of telemedicin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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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서비스의 연속성 증대(서비스 단절에 
따라 발생하는 2차적인 추가비용 방지)

의사
의료
기관

•서비스 질 향상
(개선된 또는 신속한 진단으로 적절한 보
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환자이동 비용 절감       
•환자호송 시 대기시간 단축
•의료 인력의 재교육기회 확대   
•의료인력 간의 신뢰 확대
•지역 내 병원과의 연계 강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공급 비용 절감 및 경영 개선

공공
보건
의료

•공공보건사업 수행비용 절감
•대상자 확대용이
•공공보건사업 수행의 효율성 증대

사회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및 형평성 증대
•사회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
•국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증진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의 전체적인 기회비용 절감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보건의료 성과의 효율성 증대
•지역, 농촌, 원거리지역의 고급기술인력 
채용, 훈련, 보유 및 지속적인 교육

2.4 국내 원격의료 진료 실태 

우리나라는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간 원격의료만

을 허용하고 있고 지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하였으

며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

법 개정안(이하 원격의료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

인을 비롯하여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

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서 추진한 법안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오지 부대 장병, 원양

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

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

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는 거동이 불편

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이후 정

부는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농어촌 취

약지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물론 지금까지 여여러번 원격의료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시작은 2002년 3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며 의

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의료정보화 촉진 수단

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2006년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

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논의되고 2010년 18대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

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 되었고 2016년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

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한동

안 계류하다가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

서도 법안 통과가 어려워서 21대 국회에서도 출발 

한 후 지금까지 힘든 상태이다. 

기존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

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

으로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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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 기관으로의 운영을 금

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상태의 비

대면 시대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상태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환자 제한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넷째,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

인데 이 부분이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요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

력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

면진료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하여, 

원격진료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

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격진

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

장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

가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의료취약계층

에게 적극적이며 정확한 진찰, 검사를 대면 방식으

로 해야 하며 정책의 추진 방향 역시 원격진료보

다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반

박한다. 의협뿐만 아니라 한의계, 약계, 간호계를 

비롯하여 의료계 전반이 원격진료법안에 반대 입

장을 표명했다.[14]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내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가 계

속 지속되는 이상, 기존에 생각 해 보지 않는 부분

까지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충분히 생

각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5 원격의료 진료 문제점 

가.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도 고려사항을 충분히 

생각하고 진행해야 된다. 특별히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이다.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의 

핵심 문제는 처방전 발급에 관한 것이다. 처방전 

발급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원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개인의료정보

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으로 처방전을 발

급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의료 기관에 가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을 하거나, 또는 원격방식

으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경우 타인을 통해서 약국에 방문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개인의료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

다. 원격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부하여 인쇄한 후 

팩스로 보내거나 PDF파일 등으로 전환하여 환자에

게 메일로 전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병원의 

처방전을 본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법은 정부에서 주관하여 

공공처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

서 세 번째 방식은 진료정보 중 가장 중요한 처방

전을 집적함으로써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활용 압력을 받을 것이며, 개인 의료정보

의 노출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의료법 개

정안에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료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규

정 및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때문

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항존 하므로 개인 의료정

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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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갖춘 시스템 

도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23]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여 문진·

시진·타진·촉진·청진 등의 일련의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들이 종합적

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다. 현재 이와 같은 대면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마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타진이나 촉진 그

리고 청진을 할 수 없는 원격의료의 경우 오진의 

발생가능성은 대면진료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원격의료도 오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대면진료에서 

발생하는 오진과 원격의료에서 발생하는 오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법적 기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의료행위란 의사가 진찰과 검사를 통하여 진

단하고,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 치료행위

를 하는 것이다. 대면진료에서는 의료인이 직접 진

찰하고 검사한 결과를 통해서 진단하고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 치료행위를 하게 되지만, 원

격의료의 경우 직접 진찰도 문진이나 시진에 한하

고 촉진이나 청진은 할 수 없으며, 검사도 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원격의료에 있어서 원격

의료기기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문제와 통신장애

로 인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

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으로써, 환자와 의사간에 의료계

약이 체결되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할 의

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특성상 원

격의료에 의하여 검사를 하게 되면 의사가 혈압을 

잰다든가,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이

러한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기기의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환자에 의해서 

잘못 제공된 검사 정보로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된 

경우 오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

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격의

료의 경우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오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틀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원격의료가 허용하되 환자

의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해외 원격의료 현황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이

용의 불균형 해소, 환자 편의성 증진,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

화를 추진해왔다. [13]

그림 1. 미국의 다양한 원격의료회사(출처:Health populi
Figure 1. Various telemedicin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Sources:Health populi)

미국을 살펴보면 물론 한국과 미국의 의료체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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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원격의료시장을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사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가 본격적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넓은 면적으로 인해

서 지역별로 의료 수준이 크게 상이하며 의료 접

근성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u-Health을 

원격의료 개념으로 시행이 되었다. [9]

미국의 경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까지 포함

하는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으며, 보험 적용범위

는 연방(메디케어), 주(메디케이드), 민간보험마다 

다르다. 메디케어는 ‘97년부터 균형재정법

(Balanced Budget Act)제정을 통해 ’원격상담

(consulation)’ 보험적용을 허용하였다. 실시간 통

신 원격의료에 한해 보험적용을 인정하며, 저장 후 

전송 방식은 2개 주(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허용

하고 있다. 원격상담, 원격의료 방문, 개인심리치

료, 약물치료, 정신과 진단,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별 규정(법령 또는 가이드라

인)을 통해 47개 주가 원격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간 화상전화

형 원격의료만 보험 적용을 인정한다. 원격 모니터

링 서비스는 11개 주에서 보험을 지급하며, 질환종

류나 장소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21개 주에서 대면서비스와 같은 수준에

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parity law’를 두고 있다. [23]

호주에서는 대도시 외곽·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원주민 의료서비스 대상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

는 환자에게 질환 제한 없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를 허용하고 있다. ‘11년 건강보험 규정(Health 

Insurance Regulations)의 개정으로 메디케어 원격의

료협정이 발효되었고, 환자-의료인 간 실시간 화상 

상담에 대해 메디케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6]

일본은 ’97년 처음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

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후생성 통지문(고시)으로 원

격의료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직접 대면진료를 받기 곤

란한 도서·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통

해 요양환경 개선이 인정되는 9가지 만성질환에 

한해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원격진료를 허용

하였다. 이후 점차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넓혀 ‘15

년 8월에는 후생성 고시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을 사실상 해금하고, 지역·질환 제

한 없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병리진단 

및 원격 화상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00년)을 

시작으로, ‘10년에는 의사-환자 간 전화 등을 통

한 재진, 원격모니터링(심장박동조절기 지도관리료)

에도 수가를 도입하였다.[27] 

독일은 ’04년부터 공적의료보험에 의한 원격의

료 보상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원격의료

는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의사행동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15년 독일 연방의사협회는 해석을 

통해 첫째, 정보 통신수단으로 질병에 대한 일반적

인 정보제공은 가능, 둘째, 사전에 대면진료가 있

었다면 원격 상담을 포함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사-의료인간 자문, 

의사-환자간 원격진단·자문·모니터링 등 7가지

의 원격의료 가능범위를 제시하였다. 

기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 다양

한 원격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중국 

역시 지역 간 의료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협진 

및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정부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5] 중국은 2020년

까지 모바일기기 및 온라인 클라우드 정부까지 합

류하여 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 활성화가 이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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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상의 

고려사항. 

가.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료인 간에서 의사와 환

자 간으로 확대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섬·벽

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

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

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

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나.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도

록 함으로써 원격의료 실태파악 및 이에 따른 효

과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의 범

위를 한정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

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

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

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 기관과 병원 

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

여,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의 만성질환자도 대형병

원을 찾게 되어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

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하여 제도 운영

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라. 원격의료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 기관으로 운

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

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고 대면진료 원

칙을 지키고자 하였다. 

마.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

을 면책해주는 조항을 마련하여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귀속 문

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5. 원격의료 진료 사례 동향

5.1 국내 원격의료 사례  

- 원격 의료 사례 (국내)

폴리콤코리아(www.polycom.co.kr)는 국내외 의료 

기관들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원격 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24] 

안동의료원은 경상북도 내 지역민들에게 실시간

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경상북도 원격 영상 진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24] 

5.2 국외 원격의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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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의료 사례 (미국)

미국 텍사스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 단체인 ‘세튼 헬스케어 패밀리

(Seton Healthcare Family)’는 영상협업 솔루션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튼 헬스케어 패밀리 재단은 5개의 주요 의료

센터와 지방 병원 2개, 정신병원,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케어클리닉 등을 운영 중이다. 세튼 재단은 

이중 델 어린이 의료센터(Dell Children’s Medical 

Center)와 세튼 뇌 및 척추 센터(Seton Brain & 

Spine institute)에 원격의료 솔루션을 구축했다.

- 원격 의료 사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외곽 지역인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례도 있

다. 웨스트 코스트 주민들은 아이가 아플 때마다 

차로 평균 10시간 이상 이동해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 있는 소아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 결석, 결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

를 놓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폴리콤의 영상의료 솔루션을 도

입해서 고품질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원격 의료 사례 (중국)

중국 정부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뇌졸중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National Telestroke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증상

을 느낀 환자들이 원격뇌졸중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지역 의료시설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의료진은 

영상의료 시스템을 사용하여 즉시 베이징 시에 위

치한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로 환자를 연결해준다.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에 있는 전문가는 고화질 

영상과 음성을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폴리콤 원

격의료 솔루션을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

게 파악한 후 지역 의료진에게 적절한 초기 진단

법과 조치사항을 알려준다.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 

의료진들은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진

료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지역 의료진과 협업 할 수 있다. [24]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원격의료는 진료

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고 현재의 코로나 시대에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3 원격의료의 사회와 경제적 영향  

원격의료는 개인 측면에서는 의료부담 경감과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 측

면에서 의료복지가 향상되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

들의 건강 수명 증진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원격 

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를 모두 증가시켜

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고

하고 있다.[28] 

특히 최근 “언텍트 사회” 가 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로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

태이다. 최근 원격의료 진료와 발맞추어 다양한 관

련 산업에서도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피트니스 

트랙커, 스마트 패치, 스마트 의류 등)도 진일보한 

센서와 센서 네트워킹 기술, 근거리 통신기술 등과 

결합되어 양질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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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Kwon, and J-H. Jang, Qualitative 
analysis of remote health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novation diffusion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8, No. 2, pp. 
129-143. 2017.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와 결합하여 본격

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

응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연구결과 및 논의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는 기존에 정상적

인 대면진료에서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적으

로 공급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원

격의료의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시행함으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원격 진료 시에 생길 수 있는 시스템 

문제로 인한 의료오진으로 인한 책임과 의료지식

이 부족하고 의료기기의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환

자에 의해서 잘못 제공된 검사 정보로 의사가 오

진을 하게 된 경우 오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

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원격의료가 활성화 될 것이

다. 또한 만약 원격의료 진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

면 의료인의 입장에서 대형병원의 원격의료 진료

가 몰리는 현상을 대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이루

어져야 될 것이며 환자의 기준에서 원격의료가 대

면진료의 보완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이 받을 수 잇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해 나가

야 될 것이다.  

7. 결 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환경인 “언택트 사회”비

대면 시대로 접어 들면서 우리는 다시 원격의료에 

대하여 고민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

라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에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

는 상태에서  노인 친화적인 의료 환경의 구축을 

통해 노인들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되

는 것을 막아서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의료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다양

한 법적인 보호 또한 요한 상태이다. 원격의료의 

특성상 개인 의료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

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 구축해야할 것이고, 

의료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의 원칙인 

대면진료와 달리 촉진, 청진, 타진 등의 진료방법

이 배제되므로 진료 결과의 안정성을 완전히 담보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재진환자나 경증환자, 만

성질환자 및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

인·장애인 등 원격의료를 통한 실효성이 큰 환자

를 열거하여 제한적, 예외적으로 원격의료 대상자

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원격의료가 대면진료

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보통신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원격의료 시스템이 의료인과 환자 

간의 법적인 책임 소지의 명확한 구분과 이러한 

법률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기준

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문제점

을 줄여가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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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원격

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식

동국대대학교 의학과 박사과정수료

요  약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언

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포스트 코

로나19 비대면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의료 (24.7%) 관련 산업

의 중점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일반적인 대면진료의 제약

을 받고 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 진료의 도

입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추

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원격의료의 특성상 개인 의료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

고 수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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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고, 의료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의 

원칙인 대면진료와 달리 촉진, 청진, 타진 등의 진료

방법이 배제되므로 진료 결과의 안정성을 완전히 담

보할 수는 없다. 원격의료기기의 문제와 통신 장애로 

인한 오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인 귀속의 문제와 

지역의 대형병원의 의료인과 소형병원의 의료인간의 

문제와 환자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차원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제와 정부의 입장에서 적절한 사회

적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

호법과 귀속문제 등의 법적인 문제와 의료인과 의료

인간의 문제와 환자의 입장에서 논의하여 협의가 필

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 후에 원격의료

를 좀 더 활성화하여 현재의 코로나19 패더믹 상태에

서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차원에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보

통신 및 의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환자와 의사간의 실효성 있는 시

스템으로 보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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